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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국민생각함’설문조사 응답자의 87.9%가 찬성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 열어‘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마련

<주요 개선내용>

◆ 현행 7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

자동차로 확대

◆ 차량 내 소화기 설치위치를 승차정원 차량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허용

◆ 자동차 정기검사 시 사업용 자동차의 소화기 미설치, 상태불량 등 시정

권고 대상차량에 대한 소방청과 정보연계 강화

◆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여객운수종사자 등의 교통안전교육 또는 보수

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 신설

□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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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그동안 소방청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위해 

국민참여 소통 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올해 7월

2일부터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하고 ▲소화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는 51.5%, ▲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조차 모르는 경우는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약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발생을

목격하면 적극 도와 줄 의사가 있다고 말한 응답자도 87.9%에 달했다.

□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처럼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소화기 설치위치를 규정한 11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도 제각각이

어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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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1]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설치 위치 미규정) : 7인승 이상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등은 트렁크 바닥 하단 또는 측면에 소화기가 설치돼 

화재발생 시 신속한 사용 곤란

   * [유형2] 승차정원 36인 이상 승합자동차(2개 이상 설치) : 시내버스 및 고속･

관광버스 등은 소화기가 운전석 바로 뒤 승객좌석 밑, 차량 맨 뒷좌석 넘어

화물칸에 설치돼 즉시 사용 곤란

(출처 : KBS뉴스 보도, ‘17.9.12)

또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여부를 확인해 

소화기 미설치 시 운전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강제력이 없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소화기 설치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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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검사소는 ‘소화기 미설치’ 확인만 하고 운전자에게 미고지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18. 8.)

√ 지자체별 운수업체 등록수 등 여건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전수조사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설치를 강제할 필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의견청취, 2018. 8.)

차량 운전자 상당수는 자동차 소화기 작동법을 알지 못하거나 소

화기 장착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차량화재 대비 교육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 자동차 소화기 관련 설문응답자(206명) 중 ① 소유차량의 소화기 설치여부

모름 65.6 % ② 소화기 설치의무 사실 모름 65.0% 수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2018. 7.)

√ “신차 및 중고차 구매 시 소화기 설치위치 등에 대한 안내가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관련 고지를 받은 적 없음”

(7인승 차량소유자, 2018. 8.)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소방청은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①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하도록 했다.

②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

하도록 했다.

③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지방

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시정권고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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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 과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화재사고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 속의 안전 위해 요소들을 개선하

는 365 안전 불감증 퇴치 프로젝트 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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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동자 등록대수 및 화재발생 현황

□ 자동차등록대수 및 화재발생 현황

○ ‘17년 12월 말,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2,528,295대로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꼴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현황>

  

○ 최근 7년간(‘12.1월∼’18.7월) 차량화재는 30,784건으로 연평균 4,600여건 

발생, 인명피해는 ‘16년 143명, ’17년 16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연도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소방청)>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8.7월

화재(건) 30,784 5,078 4,828 4,462 4,605 4,564 4,550 2,697

인명피해

(사망･부상)
955 136 130 129 150 143 16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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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화재현장 도착시간대별 화재건수

○ 최근 7년간(’12.1월~’18.7월) 119 신고접수 후 5분 이내 골든타임을

넘어 차량화재현장에 도착한 비율은 약 46%(14,144건)

<최근 7년간 화재현장 도착시간대별 화재건수(소방청)>

연도 계 5분 이내 10분 이내 10분 초과

2012 05,078 02,901 1,317 0860

2013 04,828 02,483 1,404 0941

2014 04,462 02,491 1,146 0825

2015 04,605 02,590 1,211 0804

2016 04,564 02,408 1,356 0800

2017 04,550 02,382 1,350 0818

2018.1~7

월
02,697 01,385 0,811 0501

총계 30,784 16,640 8,595 5,549

* 총 30,784건 중 5인승 승용차 비중이 47.1%


